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중 매장기간（약 450년）이 오래되어 위패만 확인되는 경우 

보상여부 및 그 범위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이전비，

석물 이전비，잡비，이전 보조비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기간이 오래되어 유골이 없고 산화된 경우에도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

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

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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